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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㎡ 이상인 것. 이 
경우 같은 구(區)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
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(延燒) 우려가 있는 구조인 
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
본다.

제17조(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)
영 [별표 4] 제1호사목1) 후단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
연소(延燒) 우려가 있는 구조”란 다음 각 
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.
1.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
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
2.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
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, 2층 이상의 
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
3. 개구부(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
말한다)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
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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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영 [별표 4] 제5호가목6)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
터널”이란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8조에 따라 
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
기준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
하는 터널을 말한다.

③ 영 [별표 4] 제5호가목6)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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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 기준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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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끝.


